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 안  설  명

이혜경 의원(중구2)

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,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. 이혜경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

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동 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인 중 장애

인경기부의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종목을 신

설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

진작시켜 우수선수 발굴 및 양성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

는 한편,

법제처에서 정한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

를 정비하여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

며,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